
Ⅱ . 生命保險契約 失效·解約發生의 現況과

問題點

1. 保險契 約의 失 效·解 約의 意味

생명보험계약은 商法上의 계약이며 계약당사자간의 合意에 의해 성립

된다. 그리고 이 合意契約은 契約當事者들에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면

계약에서 정한 滿期까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

사자는 保險事故 發生前에는 임의적으로 또는 일정 조건하에 계약을 終

了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解止라고 하며, 상법에서는 契約의 效力

을 當事者의 一方的인 意思表示에 의하여 將來에 향하여 消滅시키는 行

爲 라고 정의된다.7)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행위인 解

約에는 解止와 解除가 있는데, 解止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

며, 解除는 계약의 성립시로 그 효력을 소급시키게 된다. 보험계약은 계

속적 채권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 그 解約은 解止가 原則으로 되

어 있다.

解止의 사유로는 保險契約者에 의한 解止로서 任意解止와 保險者의

破産 등이 있고, 保險者에 의한 解止의 경우로는 보험계약자등의 保險料

支給義務의 不履行과 告知義務의 違反 및 危險의 變更·增加 등이 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들 사유중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는 解約 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계약자등의 보험료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는

效力喪失(失效) 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개념

상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근 金融監督院은 이 두 용어, 즉, 解約

과 效力喪失 을 모두 解止 라는 단일한 상법상의 표현으로 통일한 바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失效, 또는 解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편의상

7) 한국보험학회, 『보험사전』, 1997.12
8)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제2절 표준약관, 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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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행에 따른 용어선택임을 밝혀 둔다.

2. 生命保 險契約 의 失效 ·解約 現況

序論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이룬 外形的인 成

長의 이면에 몇몇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중에서 세계

6위의 보험산업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失

效·解約의 現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韓國의 경우

먼저 과거 10년 동안의 新契約額과 保有契約額 및 失效·解約額의 추

이를 보면 다음 <表 Ⅱ-1>과 같다. 失效·解約額의 평균 증가율은 27.5%

로서 보유계약액의 평균증가율(30.3%) 보다는 낮지만 신계약액의 증가율

(26.2%)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Ⅱ-1> 新契約額, 保有契約額 및 失效·解約額의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신계약액 증가율
보유

계약액
증가율

실효·
해약액

증가율

1988 369,248 33.3 572,171 37.6 224,323 8.7
1989 560,712 51.9 858,632 50.1 294,874 31.5
1990 732,338 30.6 1,170,671 36.3 442,669 50.1
1991 986,272 28.5 1,612,678 37.8 591,131 34.2
1992 1,267,047 28.5 1,979,762 22.8 879,306 48.0
1993 1,481,582 16.9 2,450,917 23.8 953,741 8.5
1994 1,977,562 33.5 3,267,284 33.3 1,155,766 21.2
1995 2,509,232 26.9 4,289,728 31.3 1,497,703 29.6
1996 2,536,700 1.1 5,057,512 17.9 1,819,058 21.5
1997 2,811,021 10.8 5,663,820 12.0 2,214,744 21.8
평균 26.2 30.3 27.5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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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 본 失效·解約액의 추이를 보험종목별로 구분해 보면 다

음 <表 Ⅱ-2>와 같다. 契約件數나 金額으로 볼 때, 개인보험의 失效·解

約比重이 全體 失效·解約比重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보험

중에는 生存保險의 失效·解約比重이 가장 크다. 한편, 최근에는 생존보

험의 失效·解約比重이 점차 축소되고 死亡保險의 比重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보유계약액에서 차지하는 사망보험의 비중이 증가함9)에 따라

사망보험의 失效·解約額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FY'97

에 生死混合保險의 失效·解約比重이 크게 증가한 것은 IMF 지원체제

초기인 98년초에 발생했던 保險契約 大量解約事態의 영향이 생사혼합보

험 부문에서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表 Ⅱ-2> 保險種目別 失效·解約 現況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1995 1996 1997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개

인

생존 5,109 929,824 62.1 4,596 994,070 54.7 4,788 1,026,204 46.3
사망 2,657 369,504 24.7 3,686 598,810 32.9 4,603 731,092 33.0
생사
혼합

861 97,474 6.5 890 109,876 6.0 1,606 259,659 11.7

소계 8,626 1,396,802 93.3 9,533 1,702,756 93.6 10,997 2,016,955 91.0
단 체 939 100,901 6.7 994 116,302 6.4 1,552 197,789 9.0
총 계 9,565 1,497,703 100.0 10,527 1,819,058 100.0 12,549 2,214,744 100.0

주 : 비중은 전체 보험계약금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8

다음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保險種目別 失效·解約率 및 保有契約額

構成比 推移를 살펴보면 다음 <表 Ⅱ-3>과 같다. <그림 Ⅱ-1>은 保險種

目別 失效·解約率 推移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27.5%

의 失效·解約率을 보이고 있으며 FY'92를 정점으로 失效·解約率이 낮

9) 이 내용은 < 表 Ⅱ- 3> 의 보유계약액 구성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망보

험 보유계약액이 전체 보유계약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46.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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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FY'96부터 다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종목별 失效·解約率을 보면 생존보험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보험에는 年金保險과 敎育保險이 속하는데 이 두 보험종목

의 경우 保險金額을 기준으로 한 失效·解約이 많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表 Ⅱ-3> 失效·解約率 및 保有契約 構成比 推移

(단위 : %)

연 도
실효·해약율 보유계약액 구성비

전체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생존 사망 생사혼합 단체

1988 28.6 37.6 23.6 22.8 12.9 44.9 10.8 28.0 16.3
1989 26.0 26.7 41.2 31.8 7.9 53.0 7.7 22.8 16.4
1990 27.8 29.4 32.7 34.8 10.2 56.8 7.4 18.4 17.4
1991 27.5 31.3 22.3 30.9 13.3 58.7 11.4 14.8 15.2
1992 30.5 32.7 28.6 36.7 18.0 55.3 17.8 12.4 14.4
1993 27.6 29.0 26.5 34.0 18.7 53.5 23.6 9.2 13.7
1994 26.1 29.4 22.0 31.9 15.0 55.5 25.7 6.7 12.0
1995 25.9 30.9 21.2 27.0 15.4 49.9 32.9 6.0 11.3
1996 26.6 31.9 24.5 21.3 15.5 43.3 37.5 7.9 11.3
1997 28.1 37.0 22.2 28.6 22.3 31.6 46.7 11.1 10.7

평 균 27.5 31.6 26.5 27.0 14.9 50.3 22.2 13.7 13.8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8

<그림 Ⅱ-1> 保險種目別 失效·解約率의 推移

- 8 -



나. 美國 , 日本의 경우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失效·解約率 水準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

表 Ⅱ-4>와 같다. 미국과 일본의 失效·解約率 算出方式은 우리나라와 다

르므로 失效·解約率을 單純比較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失效·解約率을 미국이나 일본의 方式으로 轉換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산출방식은 <表 Ⅱ-4>의 주석내용과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

契約金額이 아닌 契約件數를 기준으로 하는 점이 특이하다.

<表 Ⅱ-4> 韓國, 美國, 日本의 失效·解約率 推移 比較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평균

한 국 28.6 26.0 27.8 27.5 30.5 27.6 26.1 25.9 26.6 28.1 27.5

미국방식 23.1 18.8 18.7 18.5 22.1 22.1 21.5 21.8 21.4 20.3 20.8

일본방식 38.9 47.5 47.2 47.2 51.6 44.6 43.3 41.0 38.8 41.1 44.1

미 국 9.3 8.8 8.7 8.6 8.3 7.6 7.1 7.2 6.8 6.1 7.9

일 본 7.6 6.4 7.0 7.4 8.0 8.3 8.3 8.6 8.9 10.8 8.1
주 : 1. 각국의 실효·해약율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한국 : 실효해약액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100( % )

미국 : 실효해약건수
평균보유계약건수

×100( % )

일본 : 실효해약액 + 보험금액의감소 - 부활액 - 보험금액의증가
연시보유계약액

×100(%)

2. 일본의 경우는 개인보험의 실효·해약율임. 단체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1%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년호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Lif e Insurance Fact Book, 1997
保險硏究所, 『Insurance(生命保險統計 )』, 각년호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失效·解約率 趨勢는 평균

적으로 우리나라의 失效·解約率이 미국의 2.6배에 해당하며, 일본에 비

해서는 5.4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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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높은 失效·解約率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失效·解約率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높은 것

은 보험에 대한 認識差異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貯蓄의 目

的으로 보험에 加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現金이 많이 필요하거나 보

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解約하려는 誘引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미

국이나 일본의 경우 保險固有의 危險保障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와 失效·解約率 差異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生命保 險契約 失效· 解約의 原因 과 問題 點

가 . 失效·解約發生의 原因

生命保險契約 失效·解約의 原因을 파악하는데는 設問調査方法이 많

이 이용된다. 여기에서는 生命保險協會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하는

내용을 통하여 失效·解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失效·解約의 原因을 파악하기 전에 失效·解約經驗을 살펴보면

<表 Ⅱ-5>와 같다. 失效·解約을 경험해 본 가구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

로 失效·解約을 경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表 Ⅱ-5> 失效·解約經驗

(단위 : %)
경험있음

경험없음
1건 2건 3건 4건이상

1991
1994
1997

20.2
24.5
30.3

14.3
16.4
16.9

2.7
4.0
7.2

1.2
2.3
2.9

1.7
1.8
3.3

79.8
75.5
69.7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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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失效·解約經驗이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어떤 影響

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 <表 Ⅱ-6>과 같다. 失效·解約을 경험한

가구는 동 경험이 없는 가구에 비해 相對的으로 생명보험에 대하여 否定

的인 認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생명보험에

대한 潛在需要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失效·解約防止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表 Ⅱ-6> 失效·解約 經驗과 生命保險에 대한 認識

(단위 : %)

구 분
실효·해약경험

있음
실효·해약경험

없음

최근 3년간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변화

좋아진 편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다.

나빠진 편이다.

31.7
31.1
34.6

68.3
68.9
65.4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또, 失效·解約을 경험해 본 가구를 대상으로 失效·解約한 保險種類

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表 Ⅱ-7>과 같다. 그 내용을 보면,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에 중점을 둔 보험 및 노후의 생활자금준비에 중점을 둔 보

험 이 각각 27.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보험종목으로 보면 生死混合保險

이나 年金保險 등에 해당된다. 다음은 만일의 경우 또는 재해사고에 대

비한 보험 이나 질병의 부상이나 치료에 중점을 둔 보험 이 차지했다.

이는 주로 保障性保險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교육에 중점

을 둔 보험 및 저축과 보장을 겸비한 보험 이 차지했는데, 敎育保險 및

生死混合保險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결과는 失效·解約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큰 貯蓄性保險에서 保

障性保險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Ⅱ장

의 保險種目別 失效·解約率 現況에서 살펴본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失效·解約率은 각각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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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인데 반해 사망보험의 失效·解約率은 26.5%를 보이고 있다.

<表 Ⅱ-7> 失效·解約保險種類(複數回答)

(단위 : %)

구 분 비율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에 중점을 둔 보험

노후생활자금의 마련에 중점을 둔 보험

만일의 경우 또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질병, 부상의 치료나 입원에 중점을 둔 보험

자녀의 교육에 중점을 둔 보험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보험

27.8

27.8

25.3

24.5

21.0

12.4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다음으로 失效·解約을 경험해본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 후 失效·解

約時까지 생명보험계약의 維持期間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表 Ⅱ-8>과

같다. 平均 維持期間은 1991년에 24.3개월을 보인 이후로 1994년에 1.8개

월 감소하였다가 1997년에는 6.7개월 증가하여 29.2개월을 보였다. 失效·

解約이 계약후 1년미만 동안에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1991년 25.3%를 보

인 이래 1994년에는 4.3% 포인트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6% 포인트가

감소하여 23.6% 보였다. 이런 결과는 1991년보다 1994년에 심화되었던 早

期 解約현상이 1997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Ⅱ-8> 失效·解約까지의 維持期間別 構成比

(단위 : %)
구 분 1991 1994 1997

5개월 미만 14.6 18.6 11.4
6개월 ∼ 1년미만 10.7 11.0 12.2

1∼2년 29.0 22.9 20.7
2∼3년 19.6 22.2 20.3
3∼5년 16.1 18.6 20.7
5∼7년 2.7 3.0 10.6

7년 이상 3.9 1.8 3.8
평균유지기간 24.3 개월 22.5 개월 29.2 개월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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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는 生命保險 失效·解約性向과 관련하여 失效·解約經驗, 失

效·解約 有經驗家口의 生命保險에 대한 認識, 失效·解約 保險種類, 失

效·解約까지의 契約維持期間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 이러한 失

效·解約이 발생하게 되는 理由에 대하여 살펴보면 <表 Ⅱ-9>와 같다.

<表 Ⅱ-9> 失效·解約의 理由

(단위 : %)
구 분 1991 1994 1997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가치가 떨어져 보험은 손해란 생각

가입시 의리상 어쩔 수 없이 가입했으므로

설계사의 말과 내용이 달라서

가입했던 보험이 소액이라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서

다른 보험종류 또는 공제로 전환

주거·직장의 이전 등으로 흐지부지

수금태도가 나빠서

수금을 하러 안 와서

기타, 무응답

28.3
21.8
18.6
24.6
13.4
14.1
6.5
2.0
1.7
2.5
2.7
10.7

37.6
24.5
17.6
18.2
15.5
7.6
3.5
0.4
4.7
2.2
3.5
5.9

37.4
34.0
29.1
19.5
17.2
10.6
5.3
3.3
3.1
3.0
2.6
6.1

복 수 회 답 계 146.9 141.0 171.2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성향조사』, 1998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失效·解約의 주요 理由로는 「목돈이 필

요해서」,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서」등으로 나타나 주로 보험계약자

의 經濟的인 理由에 의하여 失效·解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不完全 販賣로 인한 失效·解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持

續的인 事後管理를 통해 失效·解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 保險會社 側面의 問題點

다음에는 위와 같은 失效·解約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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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 문제점은 保險會社, 保險契約者, 保險募集人 側面 등 3가지

입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保險會社 側面에서 保險契約 失效·解約

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의 失效·解約率이 높으면

보험회사가 新契約을 많이 증가시켜도 이것이 保有契約의 증가에 따른

保險料의 增加, 事業費 財源의 增加, 및 資産의 增加로 이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업의 長期的 成長은 遲延될 수밖에 없다.

또한, 失效·解約으로 보험회사의 保有契約이 감소하면 이에 따라 보

험회사는 감소된 계약을 補充하고 보유계약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계약을

無理하게 誘致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신계약

의 모집에 중점을 두게 되면 變則的인 方法으로 契約이 作成되거나 緣故

募集에 따른 强勸販賣 등의 不完全販賣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不完全契約은 계약의 質을 저하시키고 다시 失效·解

約이 발생하는 惡循環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리고,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계속보험료의 납입이 감소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保有資産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流動性의 제약으로 投資活動

은 위축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예

상을 초과하는 解約還給金을 지급하기 위해 賣却損을 감수하면서 일정한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예상한 投資

資金 및 그 利益 確保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保險數理的으로 분석하면 失效·解約은 收支相等의 原則에서 벗어나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보험료를 산출할 때 미래의 보험기간중 契

約者가 脫退하는 경우는 保險事故外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따

라서 失效·解約이 발생하게 되면 예정된 탈퇴계약건수의 변동을 가져와

收支相等의 原則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失效·解約을 事業費 側面에서 보면,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계약초기

에 발생하는 新契約費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超過事業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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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初回保險料를 납입한 후에 失效·解約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신계약체결시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新契約手當과 같은

直接費가 발생하고 間接費로서 건강진단비, 증권발행비, 모집인 교육훈련

비, 광고선전비 등이 발생한다. 또한, 보험료 納入猶豫期間에 보험료가 미

납된다고 하여도 계약의 維持管理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동안의

보장에 대한 保險料와 通信費 등이 발생한다. 더구나, 계약의 失效·解約

處理를 위한 비용도 소요되므로 이러한 제비용을 합하면 그 금액은 납입

된 初回保險料를 초과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같은 논리로 2회이상 보험료가 납입된 보험이 失效·解約될 때에는

어느 정도 費用損失이 완화되겠지만, 사실상의 손해는 여전히 일정 수준

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超過事業費 발생은 費差損의 발생으

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유지를 통해서 신계약비의 補塡과 維

持費 財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잔존 계약자를 위한 配當財源을 감소시키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다 . 保險契約者 側面의 問題點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은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도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계약이 失效·解約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가입에 의해 얻었던 精神的 安定과 經濟的 保障을 잃게 되어 예기치

못한 死亡, 疾病, 傷害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失效·解約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이 느끼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解約

還給金과 관련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이 만기이전에 失效·解約되는 경

우 계약자가 지급받는 解約還給金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

가 보통이고 早期에 失效·解約되는 경우에는 解約還給金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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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계약초기에 解約還給金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것은 保險數理的으로 타당한 것이지만, 保險料 및 解約還給金이 산

출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보험계약자는 겉으로 느끼

는 金錢的 損害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만에 따라 보험계

약자는 보험회사나 감독기관에 民怨을 提起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

험계약자의 失效·解約 경험과 그에 따른 불만은 생명보험에 대한 認識

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의 有望顧客에 대한 保險需要를 감소시킬

수 있다.

相互扶助原則에서 失效·解約을 보면,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가 다른 계약자의 保險金 充當을 위해서 지출되었으나 失效·解約하

는 계약자는 장래 保險金 收取의 機會를 抛棄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經濟

的인 不利益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失效·解約은 그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주지만, 직

접당사자가 아닌 殘存 契約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보험계약

의 失效·解約으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는 新契約費 등의 諸費用은 費

差損 등으로 잔존계약자에게 移轉될 수 밖에 없어 잔존계약자가 후에 지

급받게 될 配當金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초기에 失效·解約될 보험계약에 대한 解約還給金 지급의무를 위해

일정수준의 流動性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의 기

간을 이자율 수준이 비교적 낮은 短期로 제한하는 등 投資上의 不利益을

초래하여 잔존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등이 감소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라. 保險募集人 側面의 問題點

보험모집인 측면에서 보면, 보험계약의 失效·解約은 모집인의 定着率

을 낮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보험계약의 質的인 하락을 초래한다. 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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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이 長期的으로 정착하여 專門家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보험산업의

質的 成長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집인에 대한 安定된 所

得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失效·解約은 모집인의 소득을

감소시켜 定着率을 낮추고 그들이 專門家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다.

失效·解約이 모집인의 所得에 미치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이 早期 失效·解約되는 경우 회사가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초기에 사업비를 다량 투입하여 신계약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뒤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모집인들에게 지급

한 募集手當을 회수하게 된다. 즉, 保險契約의 維持率이 저조하면 모집인

의 소득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높은 失效·

解約率은 판매활동의 기반이 되는 旣契約者 집단의 손실을 초래하여 모

집인의 판매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 17 -


	II. 생명보험계약 실효, 해약발생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의 의미
	2. 생명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현황
	3. 생명보험계약 실효, 해약의 원인과 문제점
	가. 실효, 해약발생의 원인
	나. 보험회사 측면의 문제점
	다. 보험계약자 측면의 문제점
	라. 보험모집인 측면의 문제점



